
공                단    량 비  고

폐   처 리

폐 콘 크 리 트 TON 45.998

건  폐 재 TON 100.250

 계   

    1. 사 업  :  울 곽(시 공 간)복원 비공사

       

    2. 공사개



 3. 공  사    간

    본 공사는 착공  2개월  한다.

    다  경우에 한하여 울시  승   그 간  연 할  다.

    1) 공사 간  강우 가 평균 강우 보다 많  

    2) 천재지변  하여 업  가능할 

    3) 울시  지시에 하여 업  단 었  

    4) 공 가 할 

    5) 공사시행  결   계  가 지연 처리 었  



 4.   계  변  경    건

    1) 계시 사 가능한   사후 변경  사항에 하여는 지여건에 맞 어 변경

    2) 공사  변경사항

    3)  지 고 지질 변경사항

    4) 공  변경 사항

    5) 시공 량결과 지  차  등 지 여건  변경 었  

    6) 타 계 변경  필 하다고 는 사항



건 사업 폐 리

     리  건 폐  등 사업 들  건 폐   리  지  하여 건 폐  재 용

      처리  하  한 것 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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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용어

▨폐

 - 쓰 , 연 재, 폐 , 폐산, 폐 리, 동  사체등  사람  생  사업 동에 필 하지 니하게  질

▨사업 폐

 - 경보 , 질 경보  또는 진동규  규 에 하여 시  ・운 하는 사업 , 타 통  하는

   사업 에  생 는 폐

    통  하는 사업

      ｏ 지 폐  하는 사업



      ｏ 폐  1  평균 300킬 그램 상 하는 사업

      ｏ 폐  1  1 상 하거   공사 업  하여 폐  1주에 1 상 하는 사업

▨건 폐

 - 목・건 공사 등과 하여 는 폐  폐 ・폐 트등  지 폐   건  업  생 하  시키는

   식 쓰  등 생  계폐  한 폐  말함.

    미콘 또는 시 트  공 에  는 폐콘크리트등  건 폐 에 해당 지 , 집 리, 사, 원 질 등

      는 폐  량  1  미만  경우 생 폐  처리 에 라 처리

▨건 폐재

 - 건 폐  폐 사, 폐콘크리트(폐벽돌, 폐  포함), 폐 트콘크리트, 폐 재  말한다.

▨건 폐 재 용

 - 건 폐재  원 과재 용 진에 한  12  규 에 [건 폐재 사업  재 용지 ]에 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

   리  시행규  별  11  2규 에 합하게 용하는 것  말한다.

▨재생처리

 - 쇄, 쇄, 별등  간처리  폐  재 용・재생 용하  하여 처리하는 것

▨폐 사

 - 당해 건 공사에  생 어 량 용계 등에 라 사용하고  것  사  한 쓰 ・폐 재등   ・

   래・ 갈・  또는 들  합 어 는 것  말한다.

    건 공사시 업등  는 연상태   또는 쓰 가  거   폐 에 해당 지 



2. 규 용

 ▨ 원  과 재 용 진에 한  12   동  시행  11  규 에 한 지 산  사업 (연간시공  200억원

    상 시공업   주 )는 [건 폐재 사업  재 용지 (‘95.11)]에  규 하고 는 사항에 하여는 동 지  .

 ▨ 건 폐     주 

15  (건 폐  처리용역  주) ① 가 당사 하는계 에 한  용  는 가 통  하는 규  상  건 공사  주하고  하는 경우에
는 건 공사  건 폐 처리용역  리 주하거  가 당사 하는계 에 한  25  규 에 라 공동계  식에 한 담 행 식  주하여  
한다. 다만, 담 행 식  주하고  하는 는 경  건 폐 처리에 는 비용과 건 공사  찰  고 하여 고시하는 비용  건 폐  처
리업 에게 직  지 하여  한다.
   ② 주 가 1항  규 에 하여 건 폐  처리용역  주한 에는 경  하는 에 라 건 폐  처리비  하여 격업체  
하여  한다.

9   

 

  30  (과태료  과 등) ①시·도지사, 시 ·  또는  청 ( 하  에  " 과 "라고 한다)   66  규 에 하여 과태료  과하는 
에는 당해 행  사· 한 후 사실· · 간 등   시하여  납  과태료처 상 에게 통지하여  한다.

   ② 과 는 1항  규 에 하여 과태료  과하고  하는 에는 10  상  간  하여 과태료처 상 에게  또는 에 한 견진  
 주어  한다.  경우 지  지 견진  없는 에는 견  없는 것  본다.

   ③ 과 는 과태료   함에 어  당해 행  동  그 결과 등  참 하여  한다.

   ④과태료  징 차는 경  한다. 

 

               < 18666 ,2004.12.31>   

①(시행 )   2005  1월 1  시행한다. 다만, 9 1항 10  규  2005  7월 1  시행한다.

②(건 폐 처리용역  주에 한 특 ) 11  규  용함에 어  2006  12월 31 지는 건 폐  생량  500  상  한다.

③(다   개 ) 가 당사 하는계 에 한 시행  다 과 같  개 한다.

37 2항 4  "한 계공업진 "  "한 계공업진 , 건 폐 재 용 진에 한 에 한 공 합"  하고, 동 3항 5  " 공사업  
또는 보통신공사업 "  " 공사업 · 보통신공사업  또는 건 폐 재 용 진에 한 "  한다.

3.건 에 생 는폐



▨건 폐

 - 건 폐재

   ｏ폐 사

   ｏ폐콘크리트

   ｏ폐 트콘크리트

   ｏ폐벽돌

   ｏ폐

   ｏ폐 재

   ｏ 타 비 재

      -폐목재 ( 목, 목 틀)

      -폐합 지 (합 지 재, 폼)

      - (철근, 강 , 재등)

      -폐 (포 재, 벽지등)

      -폐 리 ( 리창, 거울, 리 등)

      - 니 ( 트)

      -폐

      - 각 재 (지 폐  닌 것)

      - 타 건 공사  하여 는 것

4.사업 폐 (건 폐 ) 신고



▨신고 상

 -건 폐 1 1 상 하거 공사・ 업등연 는행 에 하여1주 에1 상 하는

   ｏ 폐 리 상 “ ” 라는 용어는 사람  생  사업 동과 에  사용  , 원료등  재 가  상 필 하지 니        하여 

폐  시  말하여 생  폐  처리  목  당해 사업   폐  하는 행  말하는 것  님.

   ｏ ‘1  1 상’에  ‘1 ’라 함  폐  생시키는 원  행  시 , 한시  업 또는 공사 체  지 하는 것            폐

 건 사업   내어 는  뜻하는 것  님. 라  건  철거  하여 폐  1  상 생 었          다  신고 상 .

▨처리 책

 -건 폐 는그 사업 (공사 )에 생하는 든폐 책 하에 하게처리하여 함.

   ｏ 건 폐  재 용하고 처리하  하여 주 , 시공   처리업 가  하여  함.

   ｏ 주 는 건 공사등  주시 해당공사에 라 생하는 건 폐  처리계 에 한 내용  시 에 시하는등  강

      해  한다.

   ｏ 건 폐 처리업 는  계  체결한 에 처리하여  한다.

▨신고 시

 -건 폐 는건 폐 3 지 할시・ ・ 청에신고하여 함

   ｏ 라함  폐  건 사업   내어 는 시  말하는 것  니라 당해 공사  하여 폐  생 는

      시  말하는 것 므  공사시행  3 지 신고  필하여  할것 .

       공사  2개 상  행 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 가  많  걸쳐 는 단체에 신고

▨신고 주체

 - 사업 폐 (건 폐 ) 신고  1차  주체는 당해 공사  주 . 다만, 도 공사  경우 주   도



   공사 도 는 주 하여폐 신고하 .

   ｏ 건 공사가 지 는 단 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 건  또는  철거  우  시행하  하여 해체공사만

      주한 경우에는  해체공사가 공사  라고 볼  것 므    도  는 폐 신고  하고 폐

      처리할  .

   ｏ 다만, 건 공사  해체공사  리 주하거  건 공사 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 어 주  경우에는 주  또는 공사  체

        도 가 신고  하여 할것 .

       하도 에 한 신고 한  당해 공사  주  또는 공사 체   리하는 에게 폐  처리책  

         여하고 공사 에 건 폐  처리비   계상  하는등 공사계  단계  폐 처리 계   하

         함 .

▨신고 등

 -사업 폐 신고 한 는공사 하여 는 든폐 리 처리에 한책 짐

   ｏ 주 가 사업 폐 신고  필한 경우 도 등  폐  처리하도  리・감독하여  할 가  도 등

      폐  처리하지  경우  책  짐.

   ｏ 도 (공사   도 )가 사업 폐 신고  필한 경우 주 에게 폐  처리   도   처

      리비계상등  당한  할  , 하도 가 폐  처리  행하는 경우에도 도 가   책  짐

▨사업 폐 신고 재

 -사업 폐 신고 는폐 리 시행규 별지 2 식( 1) 사용하고그 재 다 과같다.



 ① 상 ( ) : 신고  상  또는  재

 ② 주  계 : 주  본  경우 ‘ 주 ’  재하고 도  공사   도  경우 ‘  도 ’       재

 ③  : 신고   한  재

 ④ 주민등  : 신고  주민등  재

 ⑤ (주 ) : 건 폐  는  행 역상 재

     도 공사, 규 목공사등 공사  하거  여러개  행 역에 걸쳐 는 경우 주  리사  재지  재

 ⑥ 업  : 한 산업 ( )에 한 신고  업  재

 ⑦ 사업 등  : 신고  사업 등  재

 ⑧ 공사  : 당해 건 ・ 목공사  식  재(특별한  없는 경우 생략가능)

 ⑨ 공사 간 당해 공사  착공   공  재

 ⑩ 주  : 주  상 ( )   , 사업 재지  재

 ⑪ 폐  : 폐콘크리트, 폐 트콘크리트, 폐 사, 폐벽돌 , , 폐목재 , 폐합 지 , 타 등  하여 재

 ⑫ 량 : 폐  별  상 는 생량  재

 ⑬ 가처리

    ｏ 처리  : 각, 쇄(재 용), 쇄(매립)등  재

        건 폐재  쇄처리하여 처리업 , 단체 매립시 등에 탁처리하고  하는 경우 ‘ 쇄(매립)’  재하고,

          쇄한 건 폐재  에 재 용하고  하는 경우 ‘ 쇄(재 용)’  재

    ｏ 처리량 : 처리량 재

 ⑭ 탁처리

    ｏ 처리  : 재생처리신고 , 간처리업 , 처리업 , 공공처리시 등  재



    ｏ 처리  : 각, 매립, 쇄등  재

    ｏ 처리량 : 처리량 재

 ⑮ 폐 생주   특  : 폐 생량  공사 내용  공 에 라   경우 그 특  개략  재

    집・운  : 폐  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  집・운   하는 경우 ‘ 가’  시하고 집・운 업        등  처

리업 에 탁하는 경우 ‘ 탁’에 시하고 그 처리업  재

▨ 생량변동에 변경신고등

 -건 폐 신고는별도 변경신고철차 규 하고 지 .

   ｏ 당  신고한 폐 생 상량과 실  폐  생량  하지 는 경우, 처리계   처리업 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  변

      경신고는 필 하지 .

   ｏ 다만, 폐  별 생내역  처리내역등  폐 리 에 별  재하여  함.

※건 폐 감량

 1. PC , ALC  등  사용하여 에  가공하는    는한 다.

 2. 목 , 철근등  공 에  가공한다.

 3. 사 공 계  철  하여 필 한 재 실  다.

 4. 경량 거 집  채용하여 시공한다( 내벽  연가공플라 틱, FRP 등  )

 5. , 플라 틱, 리, 등  리 할  는 콘 , 루등  에 비 한다.

5.건 폐 리



▨건 폐 리

 - 건 공사에  는 폐  별  리・ 별하여 폐 처리시  하여  처리하거  폐 처리업 , 단체

   폐 처리시 , 재생처리신고 등에게 탁처리

   ｏ 건 폐  건 폐 처리업 에게 탁처리하여  하  별도  리  폐목재, 폐합 지등  가연 폐  사업 폐

       처리업 에게 탁처리

 - 건 폐  폐  상별  리하여 보   집・운 하여  함.

   ｏ 건  해체 업 에 각  폐가 , 생 용 , 재등  우  거하여 해체후 간처리  재 용  용 하도  상별

      리한다.

   ｏ 사, 폐벽돌, 폐콘크리트, 폐 트콘크리트, 폐목재, 폐합 지, 폐 편 (철근등)등 상별  하여 해체

 - 폐  상별・ 별  하여 보 하  재 용  가능한 것   보

   ｏ 건 폐  그   상( 상, 고상등)에 라 하여 보 하여  하  처리    동 한 폐  동 한

      처리시   에  처리할 경우에는 하여 보 하지 니하여도 함.

       폐콘크리트등에 어 는 폐목재・철근 등  건 에  리하는 것  가능할 경우 함께 보 가능

   ｏ  량  5 미만  경우 건 폐재  그  타 폐  하여 보 할  

   ｏ 건 공사가 료  후 지 건 폐  건 에 보 하여 는 니

 - 건 에는 사업 폐 신고필 , 폐 리  비 하여  함.

▨건 폐 가처리

 - 생 폐  재 용  감량  해 쇄시 , 각시 등  폐 처리시  (시  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)하

   여  처리할  .

   ｏ 쇄후 각가능한 폐  에 각시  하여 각처리하거  폐 처리업 에 탁하여 각처리



       동  가능한 쇄  또는 각  경우 동 에 처리할 는 없 , ・사용  재지  하여  변경승 (또

         는 신고)   함

   ｏ 1  처리능  10 미만  각시 ・ 쇄시  신고, 100  상  시  승  상

 - 각처리

   ｏ 가연 폐 (폐합 지 ・폐목재 ・폐  등)  재 용  가능한 폐  폐 각시 에  각

   ｏ 폐 리 에 라 폐 처리시  신고  필하고 당해 시  한후 사용개시신고  하여  함.

   ｏ 경보 에 한 허용  하여  하  각 재  강열감량  15%(시간당 처리능  200Kg미만  각시

      에  각하는 경우 20%) 하가 도  각

       각시  연 실( 연 실) 내 도가 도에 도달하  각하여 는 니

 - 매립처리

   ｏ 폐 매립시  승  득한 시  건 폐  50cm 하  쇄・ 단한 것에 한함.

   ｏ 건 니( 착폐 ,  등)는 탈 ・건  등에 하여 함량 85% 하  사 처리한 후에만 매립

   ｏ 차 시 ・집 시 ・ 처리시   가 처리시  갖 지  폐 매립시 에  매립할  는 건 폐  폐 처

      리시 에  쇄처리( 사 )  건 폐재 만   생  주변 경 염  우 가 없다고 는 경우에 한함

 - 재 용

   ｏ 당해 공사가 ・허가  건 ・ 목공사  경우 건 폐재 등  재 용 가능 질  에  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

      재, 도 재, 보 재등  재 용 하거  같  용도  재 용하고  하는 다  공사 ( ・허가  건 ・ 목공

      사 에 한함)에 공 할  .

   ｏ 폐쇄규격  원 과재 용 진에 한  12  규 에 한 지 에 라 재 용목 에 합하도  규 하  쇄

       매립지에 매립처 하는 경우는 50cm 하, 재 용목 에 합 도  쇄



   ｏ 폐 처리시 (재생처리시  포함)에   규 하  쇄 하지  상태  건 폐재  재・복 재・도 재 등

       재 용할  없  폐목, 폐합 지등 쓰 가 지 도  하여  함

▨건 폐 탁처리

 - 행 폐 리 상 건 폐 처리업  집・운 업, 간처리업, 처리업  하고  에도 재생골재  생산

   목  하는 재생처리신고 에게 폐  탁처리할  .

   ｏ 집・운 업 :  폐  집하여 처리  운 하는 업

   ｏ 간처리업   : 건 폐재  매립  하여 쇄하거  각하는 업

       간처리업 는 별도  재생처리신고 없  처리 상 폐  재생처리할  

   ｏ 처리업   : 건 폐  매립처리하는 업

   ｏ 재생처리신고 : 건 폐재  쇄등  공  처리하여 재생골재  생산하는 

       재생처리신고 는 건 폐재   건 폐 (폐목재, 폐합 지, 쓰 등)  처리할  없  해 는 

         처리비  하지 도  행 지도하고 .

 - 폐  탁처리하고  하는 는 탁하고  하는 폐  ・ 상・취 시  주 사항, 처리   타 집・운   처

   리에 하여 필 한 사항  미리 통보하고, 탁  처리시  용량・ 능・시  등 처리능  한 후 ・ 탁처리계

   등  체결하고 탁하여  함.

       사항  하지 니하고 폐  탁처리한 경우 폐  처리업 가 당해 폐  하거  처리능  상실하

        다   책  할  없 .

 - 탁계 시 포함 어  할 사항

   1) 탁  상 , 재지,   탁계 간



   2) 폐  , 상  취 시 주 사항

   3) 폐  별 처리 ( 집・운 업  경우 운 ) 타 집운 보   처리에 하여 필 한 사항

   4) 탁 폐  , 량, 처리단가

   5) 타 탁 간에 필 한 사항

 - 폐 처리업 는  업 역  가지고  업 역  당해 업 가 처리할  는 폐  생지역  말하는 것

▨ 집・운 리

 <공통 >

 - 건 폐  폐 처리업 , 단체  매립시 등  탁처리하고  하는 경우 사업 폐   집・운 하거

   집・운 업 , 간・ ・ 합처리업 , 재생처리신고 에게 집운  할  .

   ｏ 집・운 업  한 다  처리업 는 집・운 만  행할 는 없   처리계  맺  경우 계  폐 에

      한하여  집・운 하여 처리할  

 - 건 폐  폐 사, 폐벽돌, 폐콘크리트, 폐 트콘크리트, 폐목재, 폐합 지, 폐 편 (철근등)등  하여 집・운

   하여  함.

   ｏ 건 폐  생량  5  미만  경우 건 폐재  타 폐  하여 집・운 할  .

   ｏ 건 폐  집・운 차량  폐 리  할 단체   한 [폐  집・운 ]  착하여  함.

   ｏ 건 폐  집・운 차량  차체는 색  도색하여  하 , 집・운 차량 재함  쪽 에는 건 폐 집・운

      차량, 사    착 또는 하 , 크 는 가 100cm 상・  50cm 상,  색  색  하여  함

       시  사용하는 차량( 시 집・운   차량)  경우에는 차체  색  도색하지 니하여도 .

 < 사업 폐 가  집・운 하는 경우 >



 - 사업 폐 신고 가 할 시・ ・ 에 2 식에  집・운 신청  (처리 한 3 )

 - 가 폐 집・운 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  신청 (폐 )  등  차량 어  함. 다만, 

   시  집・운 하는 차량  경우 그러하지 니하  시  집・운 하는 차량  업용차량에 한하여 집운   가능함.

   ｏ 집・운 차량  지  차량  집・운 시 사업 폐 는 집・운 ・보 ・처리  , 운

      행차량  허가  지 니한 폐 처리업 업행  고

 < 집・운 업 에게 탁하는 경우 >

 - 집・운 업 에게 폐  집운  탁하는 경우 허가 에 재  업 역, 업 상폐 , 보 차량 등  한후에

   탁

   ｏ 집・운 업 가 보 한 차량  하여 해진 간내에 폐  집・운 할  없는 경우 차량  하여 폐  시

      집・운    당해 차량  집운  간, 차량 등  하여  할것 . 

 - 건 폐  사업 폐  그  처리책   하는 에게 . 라  가 당해 폐   처리하지

   니하고 폐 처리업 등에게 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 식과 처리 (업 )   택하여  함.

   ｏ 는 드시 집・운 업   간처리업 등과 각각 탁 계  체결하고 집・운 업 에게 처리  지 해주어

       함.

 < 간・ 처리업  재생처리 등에게 탁하는 경우 >

 - 집・운 업  한 폐 처리업 등  허가  업 상 폐   처리할 량에 한하여 집・운 할  .

   ｏ 처리업  허가   허가 에 재  업 역, 업 상폐  

   ｏ 폐 간・ ・재생처리에 한 탁계  체결시 집운 에 한 사항  포함시켜  할것 .



▨건 폐 재 용

 - 재생처리  건 폐재 는 ・허가  건 ・ 목공사  재, 보 재, 도 재  매립지  복 용  용할   

   지, 지 , 연 지 등에 용할 에는 시・도지사가 별도  하는 경우에 한함.

   ｏ 재생처리시에는 , 목재, 쓰  등 질  거하여  하 ,  한 2차 경 염, 지  도 하, 재 

      실등  우 가 없도  하여  함.

   ｏ 재생처리하고  하는 폐  경보  14  규 에 한 염우  경지 내 어  함.

 - 사・콘크리트・ 트콘크리트  벽돌  원 과재 용 진 에 한 [지 산 ]에 해당

   ｏ 연간 시공  200억원 상  건 업 는 동 에 한 리 상사업  건 폐재  재 용계  립・시행하여  하는

      등 재 용  강 하여  한다.

 - 건 폐재 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   충 하도  처리하여  함.



용 도 규격 규격

 1. 도 용, 보 용 골재
 한 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한 질검사 에 

 합한 경우에 한함

 2. 콘크리트 용  한 산업규격 KS F 4009

 3. 콘크리트 용  한 산업규격 KS F 4001등 별 해당 KS 규격

 4. 트 합  한 산업규격 KS F 2337, KS F 2349

 5. 도 포 용 트  한 산업규격 KS M 2201

 6. 도 용, 보 용 트  도 포 계, 시공지 (건 )에  시한 과 에 

 7. 트  한 산업규격 KS M 2203

 8. 포 타  한 산업규격 KS M 2206

 9. 역청함 량  한 산업규격 KS M 2345

 10. 용, 복 용
 ・허가  건 ・ 목공사  계・시공지 등에  시한 

 과 에 .

<건 폐재용도별한 산업규격 계・시공지 >



처리 간

　 폐 용

　 폐 시
집・운 차량 (연 ) 신청

3

신청

① ( ) ② 주민등

③ 주 (사 실) (  :              )
④ 상 ⑤ 업 

⑥ 집・운 상폐 ⑦ 폐 운 량 ⑧ 폐  운 ⑨ 사용(연 ) 간

폐  운 차량 개

⑩ 차 ( )
⑪ 

(주민등 )
⑫ 사 ⑬ 식승

⑭ 차량

  등  

⑮ 차 량

 등
16  재량( )

17 차량   간  :                       간 : 

폐 리  12   동 시행규  6  규 에 하여

　 폐 용 -- 집・운 차량   신청합니다.

　 폐 시 --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월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 :                (  또는 지 )

시・도지사, 시・ ・ 청 , (지 ) 경 리청
비

1. 차량등  사본 1 .

2. 차계 (철도차량   운 계 ) 1 ( 차량 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)

3. 차량  ・뒷 ・ 쪽・ 사진 각 1매.

4. 집・운  상업   1 ( 2 2항 3  규 에 거 차량 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

※ 비  차량  연  신청  경우 차량  시  는 비하지 는다.

[ 2] ( )



사업 폐  리

(① 폐   :               ) (단  :             )

② 생내역 ③ 가처리 내역 ④ 탁처리내역

⑤
보 량

결재

연월 상태 생량 생량
누 계

연월 처리량
간처리 처리

처리량
누 계

월  탁
처리량

운 처리 처리
 탁

처리량
누 계

처리 처리량
처리 처리량

[ 3]

51318-21011 364mm×257mm
97. 1. 24. 개  ( 쇄용지(2 ) 60g/㎡)

 < >

1. ①  폐 별  각각 하 , 지 폐  시행  “별 1”에 한 폐 별  하고, 지 폐  폐  경우에는 

   재・ 진・폐주 사・폐사・폐내 ・도 편 ・ 각 재 ・  또는 고 처리 ・폐 ・폐 착 ・폐 ・ 니・동식 재 ・

   폐지 ・폐목재 ・폐가죽 ・폐 ・폐고 ・ 편 ・건 폐 ・연탄재・ 식 ・채 ・폐 리 ・폐플라 틱  하여  합니

   다.

2. 폐  생 또는 처리시마다 별  하  생량  처리량누계는 매월말  하여 마감처리하 , 연말에 마감처리합니다.

3.  량단   ( 체상태  경우에는 비  고 하여 량  산), 상태는 고체상태  경우에는 “고상” , 체상태  경우에는“

   상“  하여 재하여  합니다.

4. ③처리내역  처리  간처리  경우 각・고 열 해・재 용등  재하고, 처리  경우 매립・해역 등  재하여  합니다.

5. ④ 탁처리내역  운 란에는 폐  운 한 사업  재하  가 직  운 한 경우에는 “ 가”  재하고, 처리 란에는 사업 폐

    탁  처리할 업  재하여  합니다.



[ 4]

건 폐 생 처리개

1. 건 폐  생   망

▨ 건 폐  생

 - 건 폐  후건 해체, 도   택지개 등 공공  공사에   건  철거과 에  시에 다량 

 - 신 공사 에 도 건 재 산  태  지 량 생

   ｏ 근에는  재  사용하는등 건 공  달  재가공 산  어든 , 재포 재가 쓰  는  늘

      고 

▨ 건 폐  생량 망

 - 60~70  도시집   건  , 근  건  등  합  고 할  건 폐   꾸  가할것  망

   ｏ 건  능  견고함 보다는 단시간내 많  주택  지어 보 하는  해 계  개보  필

       본  우리 라에 는 후  단 해체한후 다   체하는 경향   량   많

▨ ‘90  들어 도 주택개량, 재개 사업  하게 루어지고 고 사 시  충공사등  해 건 폐  생량  욱

    비  가할 것  



-- 건 폐  생량   망 --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량(만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0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0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0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0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∘  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        79    85    91    97    2003   2009    도
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) “건 폐  재 용가 드라    재 용 진 한 연 (‘95.9, 한 원재생공사)” 용역보고



2.건 폐  처리

▨ 건 폐  재생처리하여 재, 도 재, 보 재등  재 용 하는 식  주 (58.3%)  루고  매립하거

   (38.7%) 각 (3.0%)처리하고 .

▨ 폐  상별  볼  재 용  (81.2%), 콘크리트(71.4%), 사(62.6%), 트(55.3%)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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